
- 1 -

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-203호

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

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15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□ 전국의 우제류(소‧돼지‧염소)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

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

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실시

○ 목적 : 제1종 가축전염병(구제역)의 전파 차단

○ 지역 : 전국

○ 대상 가축명 : 우제류(소‧돼지‧염소) 가축 전체

* 임신축은 포함하되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가축은 접종 제외

*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즉시 접종

○ 가축전염병의 종류 : 구제역

○ 실시기간 : 2023년 5월 16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

□ 유의사항 :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60조

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구제역 발생 시

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%를 감액할 수 있음

이 공고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
